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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    론

의료진의 시술 및 처치는 인체에 대한 침습적인 방법으로 

환자의 상태나 의료진의 판단 시기 등에 의해 환자의 건강이 

완전하게 회복이 되거나 혹은 합병증이 발생되기도 하며 의

도와 상관없이 환자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. 
즉 의료분쟁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늘 발생될 수 있으며 

환자의 권리를 강조하며 의료서비스로 인식이 되면서 의료분

쟁수는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이다. 의료분쟁을 야기하는 의

료사고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지만 이러한 인과

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.1) 의료분쟁은 의료진과 환자 

혹은 그 가족들에게 시간적,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

며 법원을 판결까지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많다. 의료

분쟁으로 인해 소요되는 물적, 시간적, 경제적인 손실을 보존

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12년에 만들어져 사

망이나 의료적 처치로 인해 발생되는 환자의 치명적인 장애

에 대하여 빠르게 결론을 짓는 법이 만들어졌다. 즉 의료사고 

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(축약: 환자안전법)
이 2012년 4월 8일 시행되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

중재건수도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며 각 연도마다 차이는 있

지만 정형외과, 내과, 신경외과 등의 조정건수가 많이 발생되

고 있다.2) 이러한 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에서 법원

의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.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서

도 의료분쟁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나 지역

적으로 분리된 제주지역 내의 의료분쟁사례를 분석함으로써 

의료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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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및 방법

의료분쟁의 판례는 대법원의 홈페이지(http://www.scourt.
go.kr/supreme/supreme.jsp)에서 ‘제주, 의료사고’라는 검색

어를 이용하여 검색되어 판결된 판결자료를 중심으로 판례를 

분석하였으며 이를 각각의 의료사고와 관련된 영역으로 기술

하였다. 

결     과

제주지역에서 의료분쟁과 관련된 판례는 총 13건이며 판결

되어 확정된 연도를 기준으로 2003년 1건, 2006년 4건, 2007
년 2건, 2014년 2건, 2016년 2건, 2018년 2건이었다. 병원별로 

A병원은 3건, B병원은 2건, C병원이 3건, D병원이 1건, E병

원이 3건, F병원이 1건이었다. 의료사고와 관련된 요소를 보

면 낙상이 2건, 수술 혹은 시술과 직접 관련된 것은 5건이며 

수술재료와 관련된 것은 2건이었다. 환자의 마지막 상태는 각

각의 원인은 다르지만 사망이 10건으로 76.92%를 차지하였

으며 혼수상태와 장애가 각각 1과 2건이었다(Table 1). 장애는 

수지장애와 시력장애였다. 
2례의 낙상사고는 환자가 침대에서 이동 중 수상을 통해 문

제가 된 것으로 모두 의료과실이 인증되지 않았다. 환자의 치

료를 위해 사용된 물질을 이용한 망막박리 시술에는 기존에 

사용되던 가스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C3F8을 사용한 

것으로 의료진이 이 가스가 의료용으로 도입된 것은 아니지

만 많은 의료기관에서 직접 환자의 치료에 사용을 하는 경우

가 많지만 이 기체에 대한 안정성 테스트를 하였다는 부분이 

없어 사용된 물질의 인체 무해성 여부에 대한 확인의 의무를 

다했다고 볼 수 없어 60%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. 디
스크 수술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수술이후 유리앰플주

사제의 유리파편으로 인해 폐색적증을 유발하여 사망한 사건

으로 2004년부터 유리앰플 주사주입을 할 때 이물질을 제거

할 수 있는 필터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사용을 하지 않

아 사망을 유발하여 환자관리소홀로 일부 배상이 되었다. 
환자의 치료이후 경과관찰할 때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우

측 팔에 정맥주사 누출로 인해 구획증후군이 발생되어 상망

한 과실이 인증되어 30%의 배상이 있었다. 수지 손상으로 인

해 수지접합술이후 괴사가 되어 절단한 것으로 수술 동의서 

및 사후조치의무, 설명의무에 대한 위반 등이 과실에 기인된 

것이 아니라고 배상을 하지 않았다. 경추간판탈출증수술시 좌

측척추동맥의 손상으로 인해 후하소뇌동맥의 혈전과 뇌경색 

및 수두증으로 사망한 판례로 주의의무 위반으로 80%의 손해

배상으로 판결되었다. 
교통사고이후 다발성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이후 

마취에서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이후 회복

실에서 이탈을 하게 하여 환자의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소

홀히 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로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

50%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였다. 마취회복이 된 상태에서 회복

실을 떠나 환자의 경과관찰과 처치를 소홀히 하여 사망한 경

우로 업무상의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판결하였다. 
중증의 세균감염의 소견이 있었으나 완치 여부나 합병증 여

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퇴원조치를 하여 이로 인

해 폐렴이 지속되어 사망한 경우로 30%의 손해배상을 판결하

였다. 
발열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게 단순한 호흡보조치료와 해

Table 1. General characteristics

Year Hospital Associated factors                      Final status

2003 A Fall down Coma

2006

A Fishbone Death (Mediastinitis)
B Infection Death
B fever Death
A Injury Death

2007 C Operation Death (Pneumonia)
C Traffic accident Death

2014 D Injury (finger) Disability
E Operation (HNP) Death

2016 E Operation (HNP) Death (ample tip particle embolism)
C IV leakage Death (compartment syndrome)

2018 E Operation Visual disability (C3F8 made in China)
F Fall down Death

https://wcms.jejunu.ac.kr/medsci/index.jsp


허정식, 김기영

12

ht
tp

s:
//

w
cm

s.
je

ju
nu

.a
c.

kr
/m

ed
sc

i/
Th

e 
 Jo

ur
na

l  
of

  M
ed

ic
in

e 
 a

nd
  L

ife
  S

ci
en

ce

ht
tp

s:
//

w
cm

s.
je

ju
nu

.a
c.

kr
/m

ed
sc

i/
Th

e 
 Jo

ur
na

l  
of

  M
ed

ic
in

e 
 a

nd
  L

ife
  S

ci
en

ce

열제치료만 시행하고 담당전문의사가 직접 환자를 처치하기

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한 경우로 업무상 과실

이 인증되어 70%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였다. 
수술이후 조절이 되지 않는 발열로 인해 한가지 약제 이외

에 다른 약제처방을 하지 않아 사망한 경우로 불성실진료를 

인정하여 손해배상을 판결하였다. 

고     찰

의료진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또한 전

문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환자의 완치를 돕는 것이다. 의료진

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범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

다. 또한 환자의 경우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어 장애 혹은 사

망에 이르는 경우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

다. 즉 불법행위가 아닌 진료행위에서 의료사고는 환자의 질

병 혹은 질환에 대한 치료나 시술이 인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

해 결과로 얻어지는 것으로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 행위와 현

재의 환자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인과관계에 따라 

의료진의 책임을 인증하게 된다. 민사상 의료책임은 단순한 

오진으로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증상에 대

한 면밀한 관찰과 이를 통해 필요한 진단적인 방법을 이용하

여 정확한 진단과 시술과 수술과 같은 처치가 필요하며 처치

이후에 환자의 증상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. 일차적으로 치

료를 시행한 경우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다면 다시 환

자의 증상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. 즉 진료

나 치료에서 주의의무가 필요하다. 제주지역의 의료사고와 관

련된 판례의 일부 원고승소판결인 경우에 환자가 수술이후 

마취에서 완전하게 지남력이나 생체징후가 회복이 되지 않은 

상태에서 회복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실된 이후 사망한 경우

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경과를 살피고 확인하는 것이 절대적

인 부분이 될 것이다. 의료진의 능력에 따라 과실여부가 결정

되지만 즉 일차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와 2, 3
차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차이가 있어 의

료진의 능력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즉각적인 전원조치

가 필요하다. 그러나 판례와 같이 1시간 동안 치료가 적절하

게 되지 않아 사망한 경우가 있어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한 경

우 적극적으로 알리고 고지를 하여 환자에게 해가 없게 조절

을 해야 한다. 
시술 혹은 수술, 수혈 등과 같이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의료

행위의 경우에는 충분하게 환자와 설명을 통하여 동의를 받

아야 한다. 즉 설명의무에 대한 기준이 충분하게 되지 않은 경

우에는 동의가 무효가 되기도 하며 수술의 경우에 형상화된 

동의서에 환자의 서명만 있는 경우 법적으로 설명의 의무를 

다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직접설명을 한 흔적이 있어야 하

며 이러한 치료이외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함으로써 환자

가 본의의 질병에 대하여 치료의 선택권을 가질수 있게 하는 

것이 설명의 의무를 충실하게 한 것으로 법적으로 판단되며 

판례에서도 설명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 법적인 손해배

상은 면하게 된다.
또한 의료분쟁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 이외에도 개

인 물품분실, 틀니분실, 낙상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등이 발생

할 수 있으며 판례에서와 같이 낙상의 경우 낙상사고를 방지

하기 위한 설명과 사고예방을 위한 병원의 노력이 필요하다.

결     론

제주지역에서 발생되는 의료분쟁은 종합병원에서 주로 발

생되고 있으며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부분이 주된 것으로 환

자에 대한 증상과 시술이후 환자경과 관찰이 더욱 필요하며 

의료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의 설명과 발생될 수 있

는 합병증의 가능성과 의료진의 능력에 맞는 수준의 의료서

비스를 제공하고 의무기록을 더욱 충실하게 기술해야 할 것

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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